
30 일본의 고령화 대책

	*  기여상한액은 2004년, 2010년 2회에 걸쳐 인상되었으나, 아직도 그 한도가 낮다는 

지적이 많으며, 구체적인 기여상한액은 기업형연금의 경우 매월 최대 51,000엔, 개

인형연금의 경우는 최대 68,000엔임.24)

	*  이에 더해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는 점, 가입대상자에 전업주부 및 공무원이 배제되어 

있다는 점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●  유언신탁은 앞으로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

로, 동 제도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상품설계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해야 함. 

●  변액연금, 일시불 종신보험과 관련하여 고령 계약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

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및 전국은행협회의 대응이 필요함.25)

	*  주로 변액연금 및 일시불 종신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금으로 

오해한 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와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경과년수에 의해 해약 반환

금이 일시불 보험료에 비해 하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

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임. 

■  고령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후 소득 감

소에 대비하고, 이러한 자산을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 및 육아 세대

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●  고령자 세대는 많은 저축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의 저축액

이 적은 것을 감안할 때, 은행은 고령자의 자산을 청년층 및 자녀 양육 세대를 위

해 활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혜가 요구됨.

●  그에 더해 장래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액의 감소로 인한 고령자 세대의 가

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예상되는 바,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은행은 고령자 세대 

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소득 감소에 대비하는 수단을 제

공하는 것이 바람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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